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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1 

. 제안이유

0  지방자치법 (94.3.16 개정  법률 4741 )  제 호 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7 개정 1

 대통령렝 14703 )  제 호 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 정하고  기존의  일비 및

 여비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

 하고파 함

. .'

2.  근 거

ff0 
 지방자치법 32 (  제 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

f0  동법시행령 IS (  제 조 웠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

,f1:

3. 주요골자

,0 
 의원의  비용지급  종류를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  여비등으로 (  정함 안 2 )제 조

o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0, 000  원  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  지급 안 3 )제 조

0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1  일 50,000  원  하고  회의  종료일에 ( 4 )지급 안제 조

0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 적용지

 급 (  안 6  제 조 · 7 )제 조f~'.

0  종래의  비용지급  규정인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는 (  폐지 부칙 2 )제 항

34. 
 제정조례안 : 별첨

b  대

 구광역  시  달서구의회  원의  정  활동비  등비  용지급에관한조례
0 1 (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32  제 조  및  동법시행령 15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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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이하 " "  의회 라 )  한다 의원 (  이하 " "  의원 이라 )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한다

2 ( ) 제 조 비용지급의종류  의회꽈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 같다

1.  의정자료의  수집 ·  연구활동  보상을  위한 의정활동비

2.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3.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9' ( ) 졔 조 의정활동비지급  ①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 ·  연구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의

 정활동비를 . 지급한다

. ②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월 350,000  원으로 . 한다

 ③의정활동비는  매월  달서구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4 ( ) 제 조 회의수당지급  ①의회의원이  회기릉  본회의  또는 (  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뀨

)  원회 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 지급한다

 ②회의수당의  자급기준은  출석일수 1  일에 so, 000  원으로 한다

 ③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 지급한다

5 ( ) 제 조 여비지급  ①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 지급한다

 ⓒ국내여비는 ( , 운임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현지교통비 숙박

, 비  식비로 구분한다

 ③국외여비는 ( , 운임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 , 숙박비 식

, 비  준비금으로 . 구분한다

6 ( ) 제 조 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 1)  별표 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

. 다

 ②국외여비는 ( 2)  별표 의  국외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 지급한다

7 (  제 조 의회사무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

 장에  있어서는 ( 1)  별표 에  의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 지급한다

1  ②제 항에서 "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  출장 이라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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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여행거리가 12  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 말한다

8 ( ) 제 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

 시달서구지방공무원의  예를 . 따른다

 부칙①

(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귿 , 시행하되 1995 7 1  년 월 일부터 . 적용한다

 ② (  다른  조례의 )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

. 지한다

. (  별표 1)

 국내  여비지급기준표(Ti16ffll Iflef)

(  단위 )원

( 1 ㅂ )고

1.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요금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 하되 할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 지급한다

2.  철도운임  요금표  중 1  등급은  새마을호 , 특실 2  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

 하는  철도요금을 . 지급한다

현지 숙박비철도 식비선박 항공 자동차
구분 교통비

(1 )일당운임운임 (1 )야당운임 운임 (1 )일당

의장
11,000정액 정액2  등정 '액 6,500 20,7001등급

부의장

의원 정액 정액2등급 6,500 IS,200 10, 5002  등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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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1  제 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3.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  등  운임을 ,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rlsBrl짧관굘
. ., '

(  단위 : )미불화

 준  비 금

구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15일철도운임 선박운임 15일 30일이상분운임 (1 )일당운임 (1 )야당(1 )야당
30일미만 이상
미만

· 2둥급이 · 2둥급이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상 등급구  상 등급구
25 130 107 별  이 있는  별  이 있는

 경우에는  경  우에 는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의장
 최상급의 최상급의 1둥 25 90 78
 철도임  철도임 . 140 195170

정액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부의장

· 둥급구별· 등급구별 25 72 58 '

 이  없는 경  이  없는 경 라등급 라둥급 라둥급
 우에는 그  우에는 그

25 62 49 승차에 요  승선에 요
 실비 액

 하는 실비  하는  실비
가등급 가등급 가등급

20액액
114 81

공무상의 · 공무상의 나등급 나등급 나등급
 사유로 인  사유로 인

2둥 20 74 59 하여 급행  하여  침대의원 130 155 180
정액 요금 또는 다등급 다등급 요금을 필 다등급

 침대요금을 요로하는 20 55 44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라등급 라등급 라등급 경우에는  그  실  비액

 그  실비 액 20 4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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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뜬  다음과 . 같다1.

.가  가둥급 : , 뉴욕 , 런던 , 파리 , 스톡흘름 , 동경 ,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 아세아주  대양주 : , 일본 파푸아뉴기니아(1)

 남  북아메리카주 : , 워싱턴 , 로스엔젤레스 , 샌프란시스코 트리니다드토바(2)
#1

, 고  자메 .이카

 유럽주 :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오스트리아 ,벨기에(3)

, 네델란드 , 스위스 , 스웨덴 , 핀란드 , 노르웨이 , 러시아 , 우크라이나 헝
.:'

 가리 .

, 중동  아프리카주 : , 쿠웨이트 , 아랍에미리트 , 오만 , 가봉 fi,중앙아프리(4)

, 카메루운 , 우간다 , 코트디브와르 , 니◎르 , 자이르 , 수단 남아프리카공화

T· ,

. 다 다등급

, 아세아주 : , 대양주 인도 , 터어키 , 파키스탄 ,11, 방글라늘 ,말레이지아(1)

, 싱가폴 , 브루나이 , 필리핀 , 타이 , 대만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중

T·, .베트남

 남 ·  북아메리카주 : , 미국 , 캐나다 , 멕서코 , 코스타리카 , 파나마 ,아이티(2)

, 바베이도스 , 브라질 , 칠레 수리남

(2)  유럴주 : , 덴마아크 , 아일랜드 , 포르투갈 , 희랍 , 체코 , 폴란드 ,불가리아

,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중동  아프리카주 : , 요르단 , 바레인 , 카타르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이(4)

, 라크 , 리비아 , 이집트 , 케냐 , 나이지리아 , 세네갈 , 라이베리아 모리타

, 니아 , 시에라리온 , 이디오피아 , 부르키나파소 , 모리시어느 , 잠비아 알제

.리라
라등급

(1) , 아세아주  대양주 :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스리랑카 a'1, 휘 , 네팔 .몽골

(2)  남  북아메리카주 : , 구아테말라 , 엘살바도르 , 도미니카공차국 ,콜롬비아

, 베네수엘라 , 에쿠아도르 , 페루 , 볼리비아 , 우루구아이 , 파라구아이 아르

.헨티나

 유럴주 : 해당국가 없음(3)

(4) , 중동  아프리카주 ' , 레바논 , 예멘 , 모로코 , 튀니지 , 루안다 , 말라위 스

, 와지랜드 , 가나 , 소말리아 , 나미비아 .탄자니아

1의 없는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국가는  여행지에서 1  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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